
1.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 

2.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(고시 제2020-120호,‘20.7.1.시행) 관련입니다.

  

3. 대한내과의사회로부터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어 다

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
  

- 다    음 -

 

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*에 규정하고 있는 '1년 2회 이내'의 인정기준 관련

   *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120호, '20.7.1. 시행)

 

 ○ 주요내용 

 
  - (현행) 당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적용

     *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

 

    → (변경)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

       ※ '22.7.1.~'22.12.31.까지 2회 시행한 환자도 '23년부터 1년 2회 인정함

 

○ 적용시점 :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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